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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24곳 중 중요사찰목조문화재 80곳에 대

하여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사찰에 대해 현지조사와 사찰을 관장하는 각 관할소방서에 대한 화재

진압 매뉴얼의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문화재지정구분, 소재지구분, 사찰부지면적, 사찰 내 건

축면적, 지정문화재의 건축면적,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방향, 소방관서와의 거리, 방

화관리자의 지정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사찰의 문화재보유특성에는 사찰경내의 목조건물이 중요목

조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와 석탑, 불상, 탱화, 종, 석등, 부도, 현판, 주련 등이 보유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어 각 문화재를 유형별로 이동·운반이 가능한 소산문화재와 이동·운반이 불가능한 불소산문

화재로 분류 조사하였으며, 각 문화재의 재질을 조사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문화재 피해 최

소화를 위한 기초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researched about the field trip of temples and the data for fire extinguishment manual
of fire stations: it is done from June 2008 to December 2008 the 80 main temple wooden cultural
properties among the 124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appoin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
istration. Cultural properties appointment classification, location classification, temple area, building
area in a temple, building area of appointment cultural properties, a fire engine drive direction for fire
suppression in a fire, distance from a fire station, and present condition of a fire administrator are
researched. The cultural properties possess characteristic is in 2 cases: the whole things in a temple
are appointed as cultural properties and only the wooden building is. The cultural properties are clas-
sified: the transport is possible or not. The special quality of cultural properties are classified for early
correspondence and cultural properties transport in a fire and the basic data are arranged for damage
limitation.

Keywords :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properties possess, Fire correspondence plan, Fire
administrator,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1. 서 론

문화재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

종교·도덕·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

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는 우리겨레의 삶과 예지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며 문화재 보호법

제 1조에서는「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

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찰은 불상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거처

하면서 불도를 닦고 불교교리를 설하는 곳으로 종교적

의미 외에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문화재

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 E-mail: bmh@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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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5년 4월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로

천년고찰이 불에 타고 ‘보물 479호’ 동종이 소실되어

문화재의 이동운반에 의한 보존대책 등의 문제점을 드

러냈다.

2008년 2월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

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

한 구체적 대책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목조문화재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

적으로 손상을 입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역사적

인 가치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화재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과 각 문화재별로

문화재보유특성 조사를 통한 화재대응방안 마련이 시

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이 정한 우리나라의

124개 중요목조문화재중 중요사찰목조문화재(이후 사

찰목조문화재로 표기)로 지정이 된 80곳에 대하여 2008

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사찰에 대해 현지조사와 사찰

을 관할하는 각 소방서의 화재진압 매뉴얼에 의한 자

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중요사찰문화재의 부지면적, 사찰내

건축면적, 중요사찰목조문화재의 건축면적,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차의 진입경

로의 수, 방화관리자의 지정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사찰의 문화재보유특성에는 사찰경내의 목

조건물이 중요목조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와

석탑, 불상, 탱화, 종, 석등, 부도, 현판, 주련 등이 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각 문화재를 유형별로 이동·운

반이 가능한 소산문화재와 이동·운반이 불가능한 불

소산문화재로 분류 조사하였으며, 각 문화재의 재질을

조사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였다.

2. 문화재 지정 및 사찰화재의 발생현황

2.1 중요 목조문화재의 현황

우리나라는 Table 1과 같이 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를 하고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

하는 국보 17건, 보물107건이 있다.

이에 대한 목조문화재의 종류로는 Table 2와 같이 사

찰, 성곽, 관아, 고가, 향교, 서원, 사묘재실, 누각으로

구분하며, 중요목조문화재 총 124건 중 사찰이 80건,

성곽 5건, 관아 4건, 고가 11건, 향교 5건, 서원 3건,

사묘재실 5건, 누각 11건이 있다.

2.2 사찰의 화재발생 현황과 추이

Table 3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연보에 따르

Table 1. Appointment of Cultural Properties and Management System2)

유형별

지정권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
국보 보물 중요무형 문화재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사)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Table 2. Present Condition of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Type

구분

종류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국보 17건 보물 107건

사찰건축 무위사극락전 등 사찰 13건 봉정사대웅전 등 사찰 67건

성곽건축 서울숭례문 등 성곽 1건(2008년 소실) 서울흥인지문 등 성곽 4건

관아건축 강릉객사문 등 관아 3건 전주객사 관아 1건

고가건축 없음 강릉오죽헌 등 고가 11건

향교건축 없음 서울문묘 등 향교 5건

서원건축 없음 도산서원전교당 등 서원 3건

사묘재실 없음 서울동묘 등 사묘재실 5건

누각건축 없음 밀양영남루 등 누각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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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찰의 화재발생 현황은 최근 5년 동안 총 314건의

사찰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62.8건이 발생하

였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Table 4와 같이 전기로 인한 것

이 가장 많으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사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전기화재는

주로 누전과 합선에 의해 발생하며, 현재 많은 사찰에

서 연등을 전기불로 대체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춤에 따라 전기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므로 전

기화재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중요사찰목조문화재 현황 조사

현황조사에는 Figure 1의 개념과 같이 사찰목조문화

재의 현황분석에는 사찰경내에 많은 목조건물이 위치

해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1~2개소이며 그 외

의 건물은 문화재가 아닌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로 각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사찰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소방대책

에서는 문화재가 위치한 대지면적, 건축물 동수 및 건

축면적, 지정문화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은 화재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주무로 입지조건을 파악한다.

또한 화재진화에는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차의 진입

경로 등은 화재진화에 중요한 요소로 그 실태를 조사한다.

3.1 중요사찰목조문화재의 입지조건 조사

우리나라의 문화재청 지정 중요사찰목조문화재는

Table 5와 같이 총 80개로 경상북도에 20개로 가장 많

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

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다.

경내에 부지면적이 가장 넓은 사찰은 경남 해인사로

부지면적이 24,106,111m2로 가장 크며, 80개의 사찰목

조문화재의 부지보다 평균보다 22배가 넓은 면적을 가

지고 있다. 반면 부지면적이 가장 작은 사찰은 장곡사

상대웅전이며 부지면적은 688m2이다.

그리고 사찰문화재가 위치한 경내의 전체 건축면적

을 살펴보면, 평균 건축면적은 3,214m2이고, 건축면적

이 가장 넓은 사찰은 해인사 이고 26,998m2이다.

건축면적이 가장 작은 사찰은 금산사이고 89m2이다.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중 해인사, 송

광사 등 일부사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

찰이 부지면적 5만m2 이내, 건축면적 5000m2 이내이

며 건물동수로 나눌 경우 그 규모가 더욱 작아지는 소

규모 건물군의 사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찰목조문화재의 건축면적을 살펴보면, 평균

건축면적이 134m2로 40.5평 정도의 크기이다.

건축면적이 가장 넓은 사찰은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1,217m2이며, 건축면적이 가장 좁은 사찰은 송광사 약

사전 이고 9m2이다.

80개 사찰 내 건축물의 개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인

Table 3. Present Condition of Temple Fire5)

구분 계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사망 부상

2003 62 2 5 0,664,298

2004 66 1 9 0,775,787

2005 55 0 4 0,651,625

2006 63 1 4 0,685,641

2007 68 1 6 1,557,422

Table 4. Temple Fire Cases of Type5)

연도

종류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 23 26 21 26 20

유류 01 - 01 - 01

가스 01 - - 01 -

난로 - - - - 1

아궁이 12 01 05 05 -

담배 - 05 01 04 23

성냥/양초 07 01 09 05 02

불티 01 11 05 04 -

불장난 - 02 - 01 02

방화 03 02 02 03 04

기타 14 04 11 14 15

계 62 66 55 63 68

Figure 1.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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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re Fighting Present Condition of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중요목조문화재
지정

구분
지역

사찰

부지

면적
(m2)

사찰

건축

면적
(m2)

사찰목조

문화재

건축면적
(m2)

사찰내

건물

동수

소방차

진입

방향

소방서

거리
(km)

방화

관리자

선임

자위

소방대

인원

무위사극락전 국보 전남 15,764 1,427 92 17 1방향 38 미선임 5명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국보 경북 33,480 975 323 7
진입

불가
21 - 8명

봉정사극락전 국보 경북 - 1,030 78 16 2방향 23 선임 30명

부석사무량수전 국보 경북 80,700 1,890 1,216 32 1방향 27.4 선임 18명

부석사조사당 국보 경북 80,700 1,890 37 32 1방향 27.4 선임 18명

수덕사대웅전 국보 충남 - 9,403 164 45 1방향 18 미선임 43명

도갑사해탈문 국보 전남 - - 25 7 진입불가 26 - 10명

해인사장경판전 국보 경남 24,106,111 26,998 1,110 130 2방향 미선임 48명

법주사팔상전 국보 충북 54,344 4,681 149 47 1방향 50 선임 47명

송광사국사전 국보 전남 14,246 9,201 45 116 2방향 35 미선임 15명

금산사미륵전 국보 전북 10,314 89 - - 2방향 15 미선임 30명

화엄사각황전 국보 전남 22,899 - 507 33 1방향 41 - 58명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국보 경남 67,328 15,207 179 97 1방향 - 미선임 45명

봉정사대웅전 보물 경북 - 1,030 113 16 3방향 23 미선임 30명

개심사대웅전 보물 충남 8,569 694 88 9 1방향 - 선임 5명

용문사대장전 보물 경북 1,394,219 1,392 18 1방향 - 선임 4명

관룡사약사전 보물 경남 11,498 6,249 10 30 2방향 13 미선임 25명

정수사법당 보물 인천 612,375 179 73 7 1방향 - 선임 5명

장곡사상대웅전 보물 충남 688 499 101 9 1방향 - 선임 16명

청평사회전문 보물 강원 41,744 1,158 17 12 1방향 - 선임 6명

전등사대웅전 보물 인천 24,881 1,059 63 18 1방향 - 선임 17명

전등사약사전 보물 인천 24,881 1,059 24 18 1방향 - 선임 17명

신륵사조사당 보물 경기 92,307 648 20 12 1방향 4.7 선임 14명

장곡사하대웅전 보물 충남 688 499 51 9 1방향 - - 16명

관룡사대웅전 보물 경남 11,498 6,249 82 30 2방향 14 - 10명

개목사원통전 보물 경북 807 156 39 6 1방향 23 선임 30명

송광사하사당 보물 전남 14,246 9,201 38 116 2방향 35 선임 15명

선운사대웅전 보물 전북 16,996 2,887 213 17 1방향 23 선임 36명

내소사대웅보전 보물 전북 16,737 1,602 105 20 1방향 20 선임 18명

개암사대웅전 보물 전북 6,725 736 92 11 1방향 20 - 4명

화엄사대웅전 보물 전남 22,899 - 234 33 진입불가 41 미선임 58명

송광사약사전 보물 전남 14,246 9,201 9 116 1방향 35 미선임 15명

송광사영산전 보물 전남 14,246 9,201 27 116 1방향 35 - 15명

무량사 극락전 보물 충남 20,059 931 198 14 2방향 - 선임 52명

율곡사대웅전 보물 경남 1,967 130 73 5 1방향 - 미선임 4명

흥국사대웅전 보물 전남 15,298 2,664 163 25 1방향 12 - 12명

홍성고산사대웅전 보물 충남 1,107 168 33 3 1방향 35 미선임 52명

쌍계사대웅전 보물 충남 4,376 486 151 8 1방향 15 선임 17명

범어사대웅전 보물 경남 5,201,548 6,545 114 51 2방향 - 미선임 26명

봉정사화엄강당 보물 경북 - 1,030 79 16 2방향 23 선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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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중요목조문화재
지정

구분
지역

사찰

부지

면적
(m2)

사찰

건축

면적
(m2)

사찰목조

문화재

건축면적
(m2)

사찰내

건물

동수

소방차

진입

방향

소방서

거리
(km)

방화

관리자

선임

자위

소방대

인원

봉정사고금당 보물 경북 - 1,030 20 16 2방향 23 선임 30명

은해사백흥암

극락전수미단
보물 경북 33,480 975 - 9 1방향 23 선임 4명

쌍계사대웅전 보물 경남 21,419 4,344 182 30 2방향 57 선임 30명

환성사대웅전 보물 경북 11,498 6,249 113 30 1방향 50 미선임 5명

위봉사보광명전 보물 전북 10,830 1,499 87 11 1방향 미선임 41명

화암사우화루 보물 전북 3,792 539 148 7 1방향 50 미선임 7명

화암사극락전 보물 전북 3,792 539 66 7 진입불가 50 미선임 7명

안심사대웅전 보물 충북 5,507 494 52 38 1방향 20 선임 78명

불영사응진전 보물 경북 33,033 2,548 34 22 1방향 20.5 선임 22명

은해사백흥암극락전 보물 경북 33,480 975 76 9 1방향 23 선임 4명

마곡사영산전 보물 충남 - 1,015 85 17 1방향 - 선임 25명

마곡사대웅보전 보물 충남 - 1,015 123 17 1방향 - 선임 25명

마곡사대광보전 보물 충남 - 1,015 161 17 1방향 - 선임 25명

선운사참당암대웅전 보물 전북 16,996 2,887 84 17 1방향 23 - 36명

정혜사대웅전 보물 전남 2,042,786 486 60 7 1방향 15 미선임 6명

북지장사대웅전 보물 경남 373 53 6 1방향 15 미선임 15명

석남사영산전 보물 경기 43,207 30,927 20 8 1방향 18 미선임 6명

청룡사대웅전 보물 경기 10,914 820 117 11 1방향 14 선임 7명

숭림사보광전 보물 전북 132,000 2,291 55 6 1방향 15 미선임 6명

귀신사대적광전 보물 전북 - - 100 - 1방향 11 선임 7명

금산사대장전 보물 전북 10,314 65 - - 2방향 - 미선임 30명

불갑사대웅전 보물 전남 2,578 1,858 84 17 2방향 - 미선임 10명

성혈사나한전 보물 경북 9,830 300 25 7 1방향 21.6 선임 4명

기림사대적광전 보물 경북 17,938 2,227 203 18 1방향 - - 18명

대비사대웅전 보물 경북 7,953 174 87 6 1방향 60 - 14명

운문사대웅보전 보물 경북 11,498 6,249 189 30 2방향 - 선임 250명

대적사극락전 보물 경북 8,930 207 32 6 1방향 - 선임 13명

법주사대웅전 보물 충북 54,344 4,681 271 47 1방향 50 선임 47명

법주사원통보전 보물 충북 54,344 4,681 69 47 1방향 50 선임 47명

미황사대웅전 보물 전남 16,889 2,673 89 14 1방향 33 미선임 8명

신흥사대광전 보물 경남 14,665 1,985 273 9 1방향 - 미선임 6명

미황사응진당 보물 전남 16,889 2,673 27 14 1방향 33 미선임 8명

불영사대웅보전 보물 경북 33,033 2,548 93 22 2방향 20.5 선임 22명

송광사대웅전 보물 전북 17,620 828 214 10 2방향 - 미선임 37명

송광사종루 보물 전북 17,620 828 46 10 2방향 - 미선임 39명

해인사홍제암 보물 경남 24,106,111 26,998 455 130 1방향 - 미선임 48명

능가사대웅전 보물 전남 11,498 619 191 9 1방향 - 미선임 9명

불회사대웅전 보물 전남 9,180 1,765 81 14 1방향 29 미선임 11명

선암사대웅전 보물 전남 11,119,587 5,346 42 36 1방향 20 미선임 18명

범어사조계문 보물 경남 5,201,548 6,545 17 51 2방향 - 미선임 26명

※ - 표시는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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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동수는 27개이며, 경내에 가장 많은 건물을 가

진 사찰은 해인사로 건물 130개소가 경내에 속하여 있

으며, 가장 적은 건물을 가진 사찰은 홍성고산사로 3

개소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3.2 중요사찰목조문화재의 소방차 진입방향 및 소방

서와의 거리 검토

사찰에 접근하는 진입도로의 수와 방향은 사찰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중요사찰문화재의 소방차 진입방향의 조사결과

를 보면 1방향 진입로만 있는 사찰이 54개, 69%, 2방

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사찰이 19개, 25%로만 사찰 내

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

방차의 진입이 불가한 사찰도 무려 4개소나 있어 자체

대응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Figure 2).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위치한 것을 감안해보면 화

재발생에 따른 소방차량의 출동에 의한 소화 활동시

진입로에 차량주차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소방출동과

소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찰과 소방서와의 거리를 보면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0km인 곳이 16개소, 21~30km인

곳이 17개소, 30~40km인 곳이 8개소, 40km 이상인 곳

도 10개소나 되어 화재발생 후 관할소방서의 출동에

의한 화재 진압 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입지조건에 있

는 사찰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 소산문화재보유 및 이동운반여부

4.1 사찰문화재의 소산문화재 보유 현황 조사

총 80개의 중요사찰 문화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재의 종류는 Table 6과 같다.

사찰문화재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운반이 가능

하여 문화재를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을 소산문화재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목조문화재의 소산문화재는 탱화가 84

Figure 2. Fire engine direction of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

Figure 3. Distance between a fire station and main temple.

Table 6. Type of Dispersion Cultural Properties in the Main

Temples

구분 내 용

석탑 석조탑파를 줄여서 일컫는 말로 돌로 만들어진 탑

불상 여래의 상(像)을 의미

탱화 불교의 신앙내용을 그린 그림

종
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

하여 치는 것

석등
사원 경내나, 능묘·정원 등에 불을 밝히기 위

해 만들어두는 등기

부도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묘탑

현판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으로 주로 절이나 누

각, 정자에 쓰임

주련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Figure 4. Type of dispersion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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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가장 많으며, 현판의 보유개수가 77개, 주련, 부

도 등을 포함한 기타 70개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Figure 4).

중요사찰문화재의 보유 문화재 중에서 소산문화재의

재질에는 금동, 목재, 천 등이 있으며 재질이 목재인

소산물이 108개로 가장 많으며 재질이 천인 소산물이

82개로 초기 소화나 이동운반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

며 사전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

되는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able 7).

4.2 소산문화재의 이동·운반과 관련한 조사

사찰문화재는 도시보다는 산악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의 접근

이 용이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에 사찰내의 초기진화와 더불어 문화재의 소실을

막기 위하여 문화재의 신속한 이동·운반이 필요하다.

298개의 소산문화재의 보유 특성을 고려한 이동·운

반 가능한 것이 273개로 93%이며, 이동·운반 불가능

한 것이 25개로 7%에 해당한다(Figure 5).

문화재 소산에 있어 기본방침2)은 먼저, 화재에 의해

피해예상 시 국가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를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산하고 소산이 비교적 쉬운 경량

문화재를 우선으로 한다.

이동·운반이 가능한 문화재는 목판류, 그림, 활자

등이 대부분이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소화 실시

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초기 진압이 실패하게 되면 미리 정하여진 대

피장소로 반출하여 화재 발생 시 문화재 소산 매뉴얼

절차에 따라 이동·운반 대피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

에 취약한 지류, 섬유류, 가죽류 문화재는 최우선 순위

로 소산하여야 하며, 목재, 금속, 석재문화재 순으로 소

산하도록 한다.

이동·운반이 불가능한 소장문화재는 석탑, 동종, 석

등, 석비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옥내에 보관되어 있

는 경우와 옥외에 노출 또는 보호 각에 보관되어 있다.

옥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조기화재감지

설비에 의한 초기화재진압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진

화가 실패하여 화재가 확산 및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소장문화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5. 방화관리자·자위소방대 현황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화기취급 등의 감독을 통해 화재발생을 예

방하고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의 지휘를 통해 화재를

초기 진화함으로써 중요사찰문화재의 자체관리에 있어

중요하다. 중요목조문화재 80개중 69개소에 대한 방화

관리자의 지정여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방화관리자를 지정한 곳이 36개소로 52%, 미

지정 된 곳이 33개소로 48%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6). 방화관리자의 미지정은 화재 시 자위소방대의 신속

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에 따른 초기소화대

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고려할 때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중요사찰의 자위소방대 편성현황을 각 사찰별로 조

Table 7. Material of Dispersion Cultural Properties

소산문화재의 재료 개 수

금 동 44

목 재 108

천 82

기 타 33

Figure 5. Transport possibility of dispersion cultural prop-

erties.

Figure 6. Fire administrator nomination of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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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Table 8과 같다. 80개 주요사찰에 있어 자

위소방대의 규모는 6명~2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35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이 60명 이하의 자위소방대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위소방대의 구성은 화재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6. 사찰목조문화재의 소방법규 검토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는 문

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대한 규정

이 없어 일반적으로 소방법에 따르고 있다. 소방법 시

행령 제 15조에 의해 지정문화재는 모두 소화기를 설

치하여야 하고, 지정문화재 이외의 건물은 연면적 33m2

이상인 건물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목조문화재에서 소화기 이외의 다른 화재예

Table 8. Number of Self-Defense Fire Brigade

구 분 사찰목조문화재수(개소)

5명 이하 11

6~20명 35

21~40명 21

41~60명 11

61명 이상 02

Table 9. The Fire Fighting Law Related with Main Temple Cultural Properties2)

구 분 적용 항목 한 국 일 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방화관리자의 선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

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50인 이상

소화설비

수동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m2 이상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전 부

스프링클러설비 11층 이상의 층 11층 이상의 층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2층 바닥면적 합계

(1) 9,000m2 이상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1) 내화건축물 9.00m2 이상

(2) 준 내화건축물 6.000m2

(3) 그 외 3.000m2 이상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m2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

층의 바닥 면적이 150m2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m2 이상

(2) 층수가 11층 이상

(3) 지하층의 층수가 3 이상

(1) 지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2) 지층의 층수가 3 이상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전 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전 부

피난설비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

소화활동

설 비

연결살수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700m2 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700m2 이

상

연결송수관설비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이상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이고 연면

적 6,000 이상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 이상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 이

상이고 연면적 6,000m2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 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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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소화시설의 설치의무는 제외되어 있다. 단

지, 연면적 1,000m2 이상의 문화재에 한하여 옥외소화

전을 설치하는 정도이다(Table 9).

현재 우리나라에 문화재관련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

방 설비는 현재로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종교시설로 규정된 것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로

써, 이것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법 제42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서 목

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화재예방 기준이 없음에 따라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은 국보·보물 등의 중요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일부 사찰에 옥외소화전 설치와 방염제를 도포하

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찰에서

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만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

다. 또한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하면 목조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법적용으로 화재양상

이나 화재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건축물의

면적단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목조문화재 건축물에 실시하는 방화대

책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소화설비를 묶어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1950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이후 조직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966년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문화재

건축물에 적용되어 현재는 71%가 설치하게 이르렀다.2)

그리고 건축 외관이 되는 부분에는 공기관식의 차동

식분포형 감지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관련 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방법에서 문화재관

련 건물에 일부 명기하고 있으나 면적에 의한 기준 적

용으로 다수 존재하는 소규모 목조문화재의 경우에는

법적용 제외 건물로 소방설비가 미비하다.

따라서 각각의 문화재의 현실을 포함한 법개정과 새

로운 기술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지정사찰목

조문화재 80곳에 대하여 소방대책을 고려한 기본현황

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찰목조문화재 80곳 중 경상북도에 20개소로 가

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사찰문화재의 평균 건

축면적은 134m2이다.

2) 중요사찰 내에 있는 평균적인 건물의 동수는 27

개이며, 경내에 가장 많은 건물을 가진 사찰은 해인사

로 건축물 130개소가 경내에 속하여 있으며, 가장 적

은 건물동수를 가진 사찰은 홍성고산사로 3개동으로

사찰목조문화재내에서도 면적과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중요사찰문화재의 소방차 진입방향 및 소방서와

의 거리 검토에서는 1방향 진입로만 있는 사찰이 54개

소로 69%였으며, 2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사찰이 19

개소로 25%였다. 또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한 사찰

도 무려 4개소나 있었다.

4) 사찰과 소방서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곳도 18

개소나 되어 화재발생 후 관할소방서의 출동에 의한

화재 진압 시 많은 시간이 걸려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

는 사찰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소산문화재 보유 현황에는 탱화가 84개로 가장 많

으며, 현판의 보유개수가 77개, 기타 70개 순이었다. 소

산문화재의 재질이 목재가 108개로 가장 많았다. 보유

문화재중 이동·운반 가능한 것이 273개로 93%이며,

이동·운반 불가능한 것이 25개로 7%로 화재발생시

자율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에 의해 대부분의 보유문화

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6) 방화관리자가 지정된 곳이 36개소로 52%, 미지정

된 곳이 33개소로 48%가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자위소방대의 규모는 6명~2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35개로 가장 많았다.

7)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련 소방대책은 소방법

에서 문화재관련 건물에 일부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나

면적에 의한 기준적용으로 소규모 목조문화재의 경우

에는 법적용 제외 건물로 소방설비가 미비하며 소방관

리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문화재

의 현실을 포함한 법개정과 새로운 기술기준의 도입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백민호, 이해평,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Vol.20, No.2, pp.64-71

(2006).

2.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국

립문화재연구소(2008).

3. 문화재청,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

고서”(2006).



130 백민호·신호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3권 제3호, 2009년

4. 정병국,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자료집”

(2006).

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8).

6. 신호준, 정은지, 이지향, 김정호, 백민호, “우리나라 중

요사찰문화재의 문화재보유 특성조사를 통한 화재대

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

문발표회논문집, pp.495-501(2008).

7. 신호준, 백민호,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재난관

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2009).

8.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2008).

9. 문화재청, “중요 사찰 소방방재시설 실태 점검결과 및

대책”(2005).

10.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재수리기술

교육”(2008).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ENU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